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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방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시설에 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